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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정보] 지원사업알리미챗봇(BizBot)

https://pf.kakao.com/_DbxgnC

■ 가입방법
   - 카카오톡 접속 → ID/플러스친구 검색 : 지원사업알리미챗봇 → 채널추가

■ 특장점
   - ’20.01 현재 약 5.3만명 사용자 및 31만건의 챗봇 자동상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 협력 서비스
   -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정부지원사업 DB 제공 
   - 자체 개발한 약 270만개 지원사업 매칭 알고리즘 적용

■ 주요기능
   - BizBot Push(지원사업 알림)
   -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전용 지원사업 검색 
   - 지원사업 검색(신규, 지역/분야 조건, 키워드 검색)
   - 관심사업 등록 및 공유
   - 뉴스레터(주요정책/지원사업) 구독

※ 지원사업알리미챗봇(BizBot)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서비스로 중기부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500여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지원사업 DB를 활용하여 중소기업들이 카카오톡으로 쉽고 빠르게 
지원사업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19.06.17 서비스 오픈) 



[추천정보] 국제우편 EMS 접수중지 및 제한 안내

※4월 16일 기준

■ 국제우편 EMS 접수중지 국가 안내



■ 국제우편 EMS 접수제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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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분야 / 대구광역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입니다. 
※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청드립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2020년 1월(2019년 12월도 가능) 대비 2020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
  ※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별도 문서를 작성(양식 없음)하여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날인하면 신청 가능. 단, 최종 지원여부는 대구광역시 검증 후 결정
<소상공인 판단기준>
- 2가지 조건 모두 만족
  1)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원래 조건 : 5인 미만)
  2) 연 평균매출액 : 80억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상세 정보는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지원내용
- 지급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주의! 지급된 금액의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2020년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하단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참고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20일(수)

<지원금 사용기한 및 사용처>
- 사용기한 : 2020년 9월말까지
- 사용처 :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 2 -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3일(월) ~ 5월 15일(금)
   
■ 신청방법 

※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및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청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biz.daegu.go.kr) 접속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는 ‘홀짝제’로 접수
  ※ 업체 대표자의 출생년도 : 홀수 – 홀수일 신청 / 짝수 – 짝수일 신청
     예시) 1962년 출생 – 짝수일 신청

- 방문신청 
  ※ 국·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 방문 전 온라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기본사항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 09:00 ~ 18:00 주중 접수(홀짝제 시행)
   · 아이빌 1층 : 안경업체에 한함 : 09:30 ~ 16:00 주중 접수(홀짝제 미시행)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3공단로 240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 조합회원사의 경우, 주중 접수(홀짝제 미시행)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6층

http://sbiz.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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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인 :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 신청서 
   ※ 온라인 사이트 내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기본정보 작성 후 제출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동의서
3) 코로나-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① ~ ⑦ 중 해당사항 1개항목 제출)

<매출액 감소 확인 서류>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ㆍ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별도 문서를 작성(양식 없음)하여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날인하면 신청 가능. 단, 최종 지원여부는 대구광역시 검증 후 결정

■ 지원금 정산기한 및 방법
- 정산기한 : 2020년 11월말까지
- 증빙자료 제출 :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코로나-19 

피해 비용지출서 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 또는 방문제출
※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별도 문서를 작성(양식 없음)하여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대해  기재하고 날인하면 신청 가능. 단, 최종 지원여부는 대구광역시 검증 후 결정

■ 지원금 미지급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27일(수) 
-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콜센터(053-312-8600), 구군 생존자금지원반

■ 문의처(구군 생존자금지원반)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대구광역시 국번없이 120 053-312-8600
대구광역시 중구 053-661-3295 중구청 8층 정보화교육장
대구광역시 동구 053-662-4481 ~ 3 동구청 5층 세미나실
대구광역시 서구 053-663-4801 ~ 10 053-663-2651 서구청 4층 평생학습관
대구광역시 남구 053-664-2092 ~ 5 남구청 4층 회의실
대구광역시 북구 053-665-0700 북구청 2층 상황실
대구광역시 수성구 053-666-5715 범어도사관 4층
대구광역시 달서구 053-667-3830 달서구청 2층 상황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053-668-8331 ~ 2 농업기술센터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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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동 호 접수일 2́0.    .    .

신
청
대
상

① 업종별로′19년연매출 10억원이하(숙박및음식점업등) ~ 120억원이하(제조업)
② 상시근로자수기준은제조, 건설, 운수, 광업 : 10인미만 /그외업종 : 5인미만
☞비대상: 도박, 유흥·향락, 전문업종등중기부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③ ´20. 1월 매출총액 대비 ´20. 2월 또는 3월 매출금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

신

청

인

기

재

사

항

상  호
(현재업종)

대 표 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개업연월일       년      월     일

전화번호
(사업장)

휴 대 폰

업    태
(사업자등록증)

종    목
(사업자등록증)

      

상시
근로자수

명
2019년도
연간매출액

원

′20년도매출액

감소확인
1월(A) 2월 또는

3월(B)
감소금액
C(A-B)

감소비율　%　
D(C/A)

원 원 원 ％
붙임
자료

매출 감소 증빙자료: 신용(직불ㆍ현금)카드 매출액(VAN사 또는 카드사),
현금영수증 매출내역(국세청 홈텍스) 등

입금계좌
번 호

예금주명 : /은행명 : /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신청하며, 허위나 거짓으로 신청 

수령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환수 등 조치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자 성명 :                   (서명/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동 호 접 수 일
신 청 인 생년월일

                             접수확인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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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➀ 이용기관 명칭 : 대구광역시, 각 구·군

➁ 이용사무 목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

➂ 공동이용 행정정보 
  - 사업자등록증명, 납부내역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

  ➃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미동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ž이용 기간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은행계좌번호, 업체현황

(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ž이용 기간

대구광역시, 각 구·군,
대구지방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업체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업체현황(상시근로자수, 

업태/종목, 연간매출액 등)

5년

※ 소상공인 자금지원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기준과 다른 경우 지

원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등과 

관련하여 중복수혜 여부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및 대구시 코로나19 피해분야 특별지원사업(사회적거리두기 

대상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과는 중복으로 지원 불가함,(단,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는 중복이 가능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동의 미동의

신청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장(    구청장·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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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분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직접대출 절차 / 절차간소화 / 공급채널 확대 / 홀짝제 운영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직접대출절차입니다. 
※ 직접대출절차 : 기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절차
※ 코로나19 대리대출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어 신중히 선택하여야 함

■ 소상공인 기준
- 2가지 조건 모두 만족
  1)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원래 조건 : 5인 미만)
  2) 연 평균매출액 : 80억원 이하  
  ※ 상세 정보는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고신용인 1~3등급은 지원 제외)
     ※ 대출신청 시점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2)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4) 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은 신청대상 아님)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대상 아님)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안경업체는 제외업종이 아님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 구분
  6)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

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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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추진단계 추진내용

1 신용등급조회
(나이스 평가정보)

  
- 나이스지키미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8)
  접속 및 본인인증 후 신용등급 조회
  ☎ 1588-2486
  [체험하기]-[전국민 무료 신용조회(비회원)]-[본인인증]-[신용등급조회]
※ 2020년 4월까지 신용등급 무제한 조회가능
※ NCB 4 ~ 10등급인 경우 직접대출 신청 가능

⇓

2 회원가입
  - 정책장금온라인서비스(http://ols.sbiz.or.kr/ols/) 홈페이지 회원가입

  [대출사전예약]-[사전예약신청]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소상공인(대표자 본인)이 이용가능

⇓
3 사전예약   - 상담관할센터, 상담일자 및 시간 선택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의 관할센터에서만 신청 가능
⇓

4 예약통보 - 사전예약 완료 후, 일정·센터 위치 등 안내
- 사전예약 접수일 하루 전 문자안내

⇓
5 자금상담 및 접수 - 센터방문 시 본인확인

- 사전예약 시스템 상 스케줄에 따른 대출 상담 및 접수
   ※ 사전상담예약시스템(http://ols.sbiz.or.kr/ols/)로 온라인 상담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야 함. 

(현장접수 불가!!)
   ※ 코로나19 직접대출 [홀·짝제] 시행 / 2020년 4월 1일(수)부터 

http://ols.sbiz.or.k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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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사전 예약시스템 접수가능 시간
시간 지역

09:00 ~ 10:00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10:00 ~ 11:00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11:00 ~ 12:00 경기, 인천,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노쇼(No-show), 지각 등의 사유로 방문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구분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 없이) - -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
산동지점) 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 신청기간 : 2020년 3월 25일(수) ~ 예산 소진시까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센터
     1) 업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1,500만원 
-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 기존 동 자금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
- 대출기간 :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7년(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값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 대출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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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필수서류]
※ 이하 서류는 예외없이 준비하여야 함.
1.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2.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방법 1 : 세무서 방문 및 발급 
방법 2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안내자료 참고

4. 사업장 확인
   - 임차사업장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 사업장

을 무상임차하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확인서(소상공
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의!  
1. 사업장이 임차인 경우 제출
2.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5. 통장사본 등
주의! 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은행 중 택1, 타은행 진행불가

6. (법인의 경우에 한함)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택서류] 
※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빨리 진행됨
※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 및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방법 1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발급
방법 2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방법>
방법 1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발급
방법 2 : 민원24(https://www.minwon.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안내자료 참고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안내자료 참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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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 [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 ․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대출제한 기준 및 확인방법

1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확인방법

- 세금체납 여부확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상 체납사실이 없거나 징수유예의
경우 대출지원가능하나, 체납처분유예의 경우에는 대출제한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
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ž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ž고용보험료ž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 단, 공공정보 중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등록된 경우는 대출
신청 가능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 가능)

  1. 연체대출건이 예금 또는 부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보험환급금 범위 내) 
대출인 경우 

  2. 과거 연체이력이 있으나, 신청일 현재 연체가 전부 정리된 경우
  3. 2020.2.13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

4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예외)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사업장으로, 선포일

(‘20.3.15) 이후 휴업한 경우 대출 신청 가능

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 자가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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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자가진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신청 자가진단
(((((((((((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코로나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직접대출용)))))))))))(코로나19 직접대출용)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후 방문상담 – 서류제출 - 대출심사 절차를 거쳐 일정기

준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

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

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2.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분식, 사업계획과대포장등허위로신청서류

를 작성하고 수수료를요구하는 경우

3.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안되는기업(요건미흡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4.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5.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공무원이나공공기관직원의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매출액 감소 등)이 아닌 경우
□예
□아니오

②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제조, 건설, 운송, 광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 신청 안내자료 ‘소상공인 확인기준’ <붙임2> 참조

□예
□아니오

③ 주된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안내자료 ‘업종별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2-1> 참조

□예
□아니오

④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2020년 2월 13일 이후인 경우

□예
□아니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
□아니오



- 12 -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 안내자료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붙임1> 참조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단, 징수유
예의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
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절
차 중인 경우. (단, 확정된 채무를 2년 이상 변제하여 공공정보기록이
삭제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⑩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예
□아니오

⑪ 대출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개인회생․
파산 절차 진행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예
□아니오

⑫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현재 연체 중인 경우
단, 2020.2.13. 이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예외
적으로 대출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⑬ 자가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 권리침해 : <자가> 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예
□아니오

⑭ 휴․폐업중인 경우. 단,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소재한 사업
장으로 선포일(’20.3.15) 이후 휴업한 경우는 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⑮ 제 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예
□아니오

⑯ 공단의 ‘코로나19 대리대출’을 기 지원 받은 경우 □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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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금융분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160호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음식, 숙박, 도소매, 운송, 여가·여행 등 피해가 인정되는 업종 중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제품, 문화콘텐츠 등을 중국에 수출 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업체로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
   · 기타 피해가 있다고 공단이 인정하는 소상공인

■ 필요서류 
1)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방법 1 : 세무서 방문 및 발급 
방법 2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안내자료 참고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인 경우, 타인
(배우자 등)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4대보험 중 가입 보험서류를 
통해 소상공인 확인

※ 대표자가 융자신청 업체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
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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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방법 1 : 고객센터(1577-1000) 통화를 통한 팩스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필요
방법 2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안내자료 참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안내자료 참고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中 택1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발급 안내자료 참고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발급 방법>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https://edi.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발급 안내자료 참고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발급 안내자료 참고

4)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안내자료 참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 안내자료 참고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 또는 제외업종을 포함하여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예시) 하나의 기업이 도소매업(상시근로자 5인미만)과 제조업(상시근로자 10인미만)을 함께 영위하고 

있으며,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7인일 경우 →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하여 주된사업이 제조업일 경우 
신청가능

   가) 구비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중 택1

http://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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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연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매출원장, 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사실관계 서류로 확인 가능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안내자료 참고

- 추가
1)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
   가)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나)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신청방법 : 대리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융자 지원 대상여부 확인 후, 금융기관(신용보증
기관)이 대출평가 및 융자금액 결정 

신청/접수
(공단 지역센터)

→

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대출실행
(은행)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나 
5분 안에 종료되어 

방문접수 요망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 재정상대,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 후)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신용, 부동산, 담보부 시, 
은행에서 심사

   · 방문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센터
     1) 업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 점심시간 : 12:00 ~ 13:00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 기존 동 자금 신청자에게 소급 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값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
   단,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여부는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평가 후 최종 결정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할 사전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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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구분 전화번호 주소 관할구역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번 없이) - -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
산동지점) 3층 중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2)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구분 전화번호 비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대구재단 053-560-6300 www.ttg.co.kr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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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금융분야 /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창업·운영 자금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미소금융 창업·운영 자금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각 지원대상 적합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1397)로 문의하면 됨

- 지원대상 및 요건
   ·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기존 사업자 중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
     1)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또는 무등급)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서민금융진흥원(1397)로 문의 → 지원대항 적합여부 확인 → 신청안내

■ 지원제한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1)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 중 9개월 이상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
     2)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3)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미소금융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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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인 및 대출 과목별 대출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하고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산,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 안내 자료 참고
   -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

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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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금융분야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 시행기간 : 2020년 2월 13일 ~ 한도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요건 :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부·지자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안경기업 가능)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기업
     * 신용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 보증품의서 종합의견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매출액 

감소 사실 등을 기재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최대 7천 만원(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 대출금리 : 약 3% 이내(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증기간 : 최대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보증료율 :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 거치기간 :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

■ 신청방법 
1) 문의 : 유선 및 방문 문의2)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중복 혜택 불가(3개 중 1개만 혜택)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1588-7365
대구신용보증재단 - 053-56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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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융분야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기술보증기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 시행기간 : 2020년 2월 13일 ~ 한도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 지원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① 관광·공연·운송·전시·의료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② 對 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 중소기업 등
  ③ 위기지역(대구·경북) 소재기업
  ④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입증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술기업
     ※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3억원 이내(3억원 초과시 기술보증기금 내규에 따라 심사)
- 우대사항 : 95% 부분보증, 1.0% 고정 보증료율 적용
  ※ 연체대출금 보유사실 심사완화
  ※ 보증료율 :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 보증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

■ 필요서류 
- 상담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기타 사업

계획서 등 기업현황 설명자료 등, 특허 등 기술관련 자료

■ 신청방법 
1) 문의 : 유선 및 방문 문의
2) 신청 : 방문 신청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중복 혜택 불가(3개 중 1개만 혜택)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보증기금 대표번호 1544-1120
기술보증기금 대구북지점 - 053-350-9500

대구지역본부 - 053-25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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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금융분야 / 한국무역보험공사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수출안정자금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수출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아래 제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보증제한요건>
· 전년도(또는 최근 1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 휴·폐업 상태
· 공사 신용등급 불량
·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 사업장, 소유주택 등 부동산 권리침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 4대 보험료 연체(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 부채비율 500% 초과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수 1미만
· 기타 신용상 불량정보가 확인된 경우

■ 지원내용 : 무역금융 대출용 보증 제공
   ※ 수출실적 및 기(旣) 보유 중인 무역금융 융자한도에 따라 보증금액 제한될 수 있음
   ※ 보증서를 담보로 국내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은행이 결정

■ 신청방법 : 국내기업 신용평가를 의뢰하여 신용등급 확정 후 보증심사 서류 제출

■ 국내기업 신용평가 제출 서류 : https://www.ksure.or.kr/info/reqdoc01.do

■ 보증심사 제출서류 : https://www.ksure.or.kr/news/nb_v.do?pageNum=1&pageSize=10&bltnScrpNo=589029
   링크 페이지 접속 후 : 아래 첨부파일(보증심사 제출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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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혜택 / 한국전력공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지원입니다. 
※ 한시적 지원(2020년 4월 ~ 9월)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일반용, 산업용, 주택용(비주거용) 전력을 사용 중인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봉화, 청도) 
지역 소상공인

<소상공인 판단기준>
- 2가지 조건 모두 만족
  1) 상시근로자수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원래 조건 : 5인 미만)
  2) 연 평균매출액 : 80억원 이하  
  ※ 상세 정보는 :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 지원내용

- 2020년 4월 ~ 9월분 전기요금 50% 감면(월 60만원 한도)
  ※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대한 지원이며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위약금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2020년 4월 1일(수) ~ 9월 30일(수) / 약 6개월간
   ※ 본 감면지원은 소급적용 가능함. 신청기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신청 요청!
      예시) 자격조건에 해당하면 9월에 신청해도 그 전 기간(4월 ~ 8월분) 전기세도 소급하여 

감면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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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방법 3가지 
  ※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사이버지점, 고객센터) 신청 권장! 

<주의사항>
한국전력공사와 직접적인 계약없이 대형 집합 상가에 입점하여 상가 관리사무소가 부과하는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한전에 신청하여야 함.

1)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온라인 2) 고객센터(☎ 123) , 관할지사(FAX) 신청
   ※ 팩스 신청시, 반드시 관할지사와 통화 후 팩스 발송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http://cyber.kepco.co.kr) 접속 → ② 단독고객 신청하기 배너 
클릭 → ③ 고객번호조회→ ④ 신청고객정보 입력  → ⑤ 소상공인 확인정보 입력 → ⑥ 신청

 ※ 고객번호: 전기요금 청구서 상의 우측 상단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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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필수 아님 / 이미 구비하고 있을 경우에만 제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자 외 신청자의 경우>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자 외 신청자의 경우, 우선 요금감면 후 국세청을 통해 소상공인 판단기준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직접 적격여부를 검증함.
  ↓
· 검증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 안내 통지 후 기한내(2주일)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하여야 함. 기한내

(2주일) 소상공인 확인서 미제출시 정상요금을 부과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 문의처 
기관명 대표 전화번호 고객지원부(팀) 팩스 주소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직할 053-123 053-350-2229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10
한국전력공사 서대구지사 053-550-2252 ~ 2254 053-550-2224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로 85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 053-757-2251~2 053-757-2229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135
한국전력공사 남대구지사 053-630-2251~2 053-630-2228 ~ 9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509길 26



- 25 -

2-1. 세제혜택 / 행정안전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직접운영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신고·납부 기한 연장(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수시),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 지방세 감면(지자체장이 필요성 인정시 지방의회 의결거쳐 시행)

· (주민세 균등분) ‘20. 8월 부과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 개인사업자 및 자본(출자)금 10억이하 법인 129천건, 80억원 정도
· (재산세) 감염병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20년도 재산세 25% 감면, 

’20년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3~8월분) 면제
· (재산세) 민간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하여 임대료(‘20.1~6월)를 낮춘 임대인에 대

하여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 임대인 참여 30%이고 50%인하 시 재산세 135억원 + ⍺ 정도 지원 효과

■ 시행시기 : 행안부 → 지자체 지침 통보(‘20. 2. 6. 시행)
- 특별재난지역선포(3월 15일)에 따라 지방세 지원기간 최대 2년 연장
※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후 비교

지 원 분 야 선포 전 선포 후
기 한 연 장 6개월 범위 최대 1년 1년 범위 최대 2년
징 수 유 예 6개월 범위 최대 1년 1년 범위 최대 2년

체납처분 유예 최대 1년 최대 2년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장 결정기간까지 좌    동
지방세 감면 의회 의결사항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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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 문의 

■ 문의처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청 053-803-2505 대구 북구청 053-665-2371
대구 중구청 053-661-2371 대구 수성구청 053-666-2365
대구 동구청 053-662-2375 대구 달서구청 053-667-2371
대구 서구청 053-663-2371 대구 달성군청 053-668-2381
대구 남구청 053-664-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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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제혜택-국세 / 국세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세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및 요건
   ·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착한임대료 인하
   ·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 정부가 절반 분담 + 추가 인센티브
    ※ 상반기(1 ~ 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20년 한시)
- 부가세 경감
   · 영세 개인사업자(年매출액 8천만원 이하) 부가세를 1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간이과세제도 배제업종(제조･도매업 등)도 포함(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 제외)
- 기업감면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
-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ㆍ체납처분 유예
   ·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 세무조사가 사전통지ㆍ진행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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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납기연장 및 유예>
   -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온라인 신청
      1)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신청/제출
      3) 일반세무서류 신청
      4)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조회 
      5)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세무조사 연기 및 중지>
   - 세무조사 중지신청서 또는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조사팀에 제출
 
■ 문의처 
   1) 국세 문의처

기관명 주소 관할구역 연락처
대구지방국세청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 경북 053-661-7200
동대구세무서 동구 국채보상로 895 동구 053-749-0200
서대구세무서 달서구 당산로 38길 33 서구, 달서구 053-659-1200
남대구세무서 남구 대명로 55 남구, 달서구, 달성군 053-659-0200
북대구세무서 북구 원대로 118 중구, 북구 053-350-4200
수성세무서 수성구 달구벌대로 362 수성구 053-749-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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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제혜택-관세 / 관세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세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신종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및 요건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지원내용
- 납기연장, 분할납부 : 납부계획서 제출시 납기 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내 무

담보 지원
- 당일 관세환급 :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환급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

일에 환급 결정 및 지급
- 관세조사 등 유예 :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시 연기

■ 필요서류 
- 코로나 피해기업 통관애로 신청서 1부
- 증빙서류 : 최소한의 증빙서류로서,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종류, 
형식의 제한은 없음

■ 신청방법 
   1) 관련부서로 신청서 등 자료 송부
   2) 관련부서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가) 담당자 : 이병엽
      나) 연락처 : 053-230-5182
      다) 이메일 : lby1005@korea.kr
■ 문의처 
   1) 관세 문의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구본부세관 달서구 화암로 301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053-230-5182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9층 053-803-2505

mailto:lby1005@korea.kr


- 30 -

2-4. 4대 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감면 및 납부유예 등

■ ‘4대 보험 부담완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요건
   ·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특별재난지역 : 보험료 하위 50%까지 감면
- 적용시기 : 3월분(~3월 26일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 감면
   ※ 건보 감면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대상(납기) 3월분(~4.10) 4월분(~5.10) 5월분(~6.10)

납부액
100%
(△0%)

40%
(△30%+△30%)

70%
(△30%)

-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경감(지역가입자에 한함)
   · (대상) 재난지원금 수급 또는 소상공인 지역가입자
   · (지원) 건보 30 ~ 50% 감면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1577-1000)

■ ‘국민연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 ‧ 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대상)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 (적용시기) 3~5월분까지적용 → 4월 15일까지 신청 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월 15일까지 신청 시 4 ~ 6월분 유예가능
- 문의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지역본부 / 053-589-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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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납부유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문의처 
  1) 대구서부고용센터 : 053-605-6500
  2) 대구강북고용센터 : 053-606-8000
  3) 대구고용센터 : 053-667-6000

■ ‘산재보험 납부유예(3개월) 및 감면(30%, 6개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➊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➋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대상) 30인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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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로개척 / 중소기업유통센터

   2020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추경 사업 공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2020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상공인 협동조합 포함)
  ※ 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제외
- 지원제외

구 분 내 용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제외품목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제품의 온라인쇼핑몰 및 O2O 플랫폼 활용 판매·홍보를 지원
  ☞ 온라인 쇼핑몰, V커머스 등 입점, O2O 플랫폼 활용 등 지원

사업명 사업예산(억원) 지원규모 비고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70 4,000개사 신선식품에 약 1,000개사 지원

V-커머스 입점지원 30 1,000개사
O2O플랫폼 입점지원 15 10,000개사

계 115 15,000개사
- 온라인쇼핑몰 : 소상공인 전용 기획전 개설 및 할인쿠폰, 검색광고, 상세페이지 제장 등 

제품 판매 지원(4,000개사)
- V-커머스 : 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판매 지원(1,000개사)
- O2O 플랫폼 활용지원 : 홈페이지 메인화면 노출 홍보비, 할인쿠폰비용, 배달수수료 

등 지원(10,000개사)
■ 신청방법

- 온라인쇼핑몰, V-커머스 활용 입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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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해,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① 아임스타즈 회원가입  →  ② 로그인 → ③ 상품정보 등록  →  ④ 지원 사업별 신청  → ⑤ 상품선택 
→ ⑥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등록

↓
2)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접속 → 상단에 사업안내·신청 클릭 → 사업신청(소상

공인 지원사업 클릭) → 지원 사업 신청하기 클릭

http://www.imstars.or.kr
http://www.imsta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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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1) 소상공인 확인서
2) 국세 및 지방제 납세증명서
3) 가점관련 증빙서류 등

<가점항목 및 증빙서류>
구분 항목(점수) 증빙서류

1 대구‧경북지역 소재업체(3점) ▪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2 혁신형 소상공인(2점) ▪ 백년가게 : 백년가게 확인서
▪ 혁신형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경제기업(1점)
▪ (예비) 사회적기업 : (지정)인증서
▪ (사회적)협동조합 : (인가)신고증
▪ 마을기업 : 마을기업 지정서
▪ 자활기업 : 자활기업 인정서

4 제로페이 가입(1점) ▪ 가입여부 표기

5 정부시행 각종 인증
수상 기업 상품(1점)

▪ 정부기관 인증기업 및 인증기업의 상품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굿디자인 

인증, NET인증, NEP인증 등

6 기술개발 상품(1점) ▪ 특허등록, 실용신안 : 인증서 
▪ 정부 기술개발(R&D) 과제 성공제품

  ※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를 통한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업로드 제출 필요 
(‘기타첨부자료’ 란에 압축하여 업로드)

■ 문 의 처
-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Tel : 02-6678-9375, 9373 / E-mail : hshwang@sbdc.or.kr, anitouch@sbdc.or.kr
- V-커머스 입점지원 : 중소기업유통센터

Tel : 02-6678-9376, 9372 / E-mail :gnsh88@sbdc.or.kr. yshong@sbdc.or.kr
- O2O 플랫폼 입점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 042-363-7982~3, E-mail : 007@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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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판로개척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로나19 관련 원부자재 공급 애로해소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원부자재 공급 애로해소 지원사업입니다. 

■ 원부자재 대체공급선 발굴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부터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국내 소재 우리기업  

  ※ 신청서 접수 후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선정
  ※ 국내판매를 위한 단순 완제품 수입처 조사는 제외하며, 향후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처 발굴 지원
   2. 지원내용

- 희망국가별 3개사 이내의 공급처 기업개요, 연락처, 제품사용 등 조사
1. 대체공급선 발굴
   ※ 코로나-19에 따른 현지 여건상 발굴업무 진행이 가능할 시 지원 가능
2. 신청기업과 대체공급선 간 교신지원
3. 대체공급선과 거래 확정 후 수입시 통관 등 지원

   3. 신청방법
1. 온라인 링크 : http://naver.me/F3eqA3i0 접속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기존 공급처 교신 지원
   1. 지원대상 

http://naver.me/F3eqA3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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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해외 원부자재 공급업체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애
로로 인해 해당업체와 교신을 희망하는 국내 소재 우리기업

   2. 지원내용
- 해당지역 무역관을 통한 공급업체 연락 및 교신지원
  ※ 기존 공급업체의 현황파악 목적의 지원

   3. 신청방법
1. 온라인 링크 : http://naver.me/F3eqA3i0 접속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http://naver.me/F3eqA3i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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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판로개척 / 중소벤처기업

      2020년 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2020년 온라인 전시회 사업 참여기업 모집 2차 공고 입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 >
① 체납 중인 기업 (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38 -

■ 필요서류
  ① 참가 신청서 
  ② 콘텐츠 제작계획서
  ③ 신용정보조회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④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발급)
  ⑧ ’19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주관기관 사업 내용에 따라 신청서류 변동 가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IT 기반 온라인 전시회를 품목별, 테마별로 연중 상시 개최하고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 지원방법 : 제품 브랜드 및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플랫폼

(고비즈코리아,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에 전시관을 구축하여 상시 상품 홍보 
및 연계 마케팅 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콘텐츠 제작지원 : 제품 특성과 마케팅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태(3D, 회전영상, 스토

리텔링 등)의 콘텐츠를 기업이 선택하여 제작
- 온라인 전시관 구축 및 O2O 등 마케팅 지원 : 온라인 전시관 구축 운영 및 온라인 

홍보, 바이어 매칭률 제고를 위한 상담회, 전시회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병행
- 사후관리 : 참여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무역실무 지원, 수출컨설팅, 공동마케팅, 개최

지원, 인콰이어리 제공 등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 고품질 동영상 제작·마케팅

- 해외 유망쇼핑몰 입점 지원

- 한류연계 마케팅(MAMA 등)

- 온라인전시회 오프라인 구현

- 디지털 시장개척단 파견

- 주요행사 연계 마케팅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
- 온라인전시회에 활용되는 제품(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지원 총 비용의 

70% 내외
- 기업당 지원금액 : 한도 2000만원 내외
- 참여기업 부담금 : 총 비용의 3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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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문 의 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8, 9752)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02-2124-329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비즈코리아 사이트(kr.gobizkorea.com))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③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온라인전시회’ 배너 클릭 → ④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⑤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http://kr.gobiz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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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로개척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수출 기업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2020년 온라인 수출 기업화 지원사업 입니다.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 지원제외 대상 >
① 체납 중인 기업 (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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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① (공통) 신청서 (홈페이지)
② (공통) 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및 기업정보 활용동의서 (홈페이지)
③ (공통)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홈페이지)
④ (공통)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⑤ (온라인수출기업화 참여기업만 해당) 수출실적 증명원
  - 실적기간 : 2019.1.1.~2019.12.31. / 한국무역협회 발급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온라인수출기업화 및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활성화 기반조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00개사
- 내수 ․ 수출 초보기업의 온라인수출기업화
   가. 입점지원 : 참여기업별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위한 온 · 오프라인 활동비 지원

․ 지원규모 : 내수기업 800개사, 수출초보기업 1,200개사 내외 지원
․ 지원기간(기업당) : 지원한도 소진시까지 (~ 10월)
․ 지원방식 : 참여기업의 자율적인 플랫폼 선택 후 입점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복수 플랫폼 입점지원도 가능하며, 참여기업 개별 입점지원 비용 정산 
    (건당 사용금액 10만원 이상에 대해 지원)
 ※ 지원대상 플랫폼 : 중소기업(고비즈코리아 회원 6만 개사 등) 
    (설문조사 결과 및 신흥시장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한도 및 보조율 : 소요비용(공급가 기준 최대 360만원)의 70% 보조
 ※ 30% + VAT는 기업 부담
 ※ 신남방 및 신흥시장 플랫폼 입점지원비는 소요비용을 상향하여 지원
    (공급가기준 최대 120만원 이내 추가 지급)

< 지원대상 플랫폼 >
구분 플랫폼

주력
시장

미국, 유럽 등 아마존, 이베이, 지마켓글로벌
중국 알리바바, 타오바오
일본 라쿠텐, 큐텐재팬

신남방시장 동남아 쇼피, 큐텐, 라자다

신흥
시장

인도 플립카드
터키 n11
중동 수크 (Souk)

중남미 메르카도 리브레 (Mercado Libre)
러시아 와일드베리 (Wildberries)

소셜커머스 플랫폼 위챗(중국), 라인(대만) 등
자체 결제기능을 보유한 플랫폼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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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① 판매계정 개설,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마케팅과 더불어 
 ② 해외규격인증(상표출원), 법무·세무 컨설팅, 디자인 개발, 지재권 등록 등
    ※ 지원범위 ② : 세부내용, 인정범위 등은 2020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기준 준용

<2020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menupan/menu) 참고

․ 인센티브 : 입점지원 성과우수기업에 대한 마케팅비용 인센티브 지급
  ※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별 입점지원 종료 후 런닝 개런티 방식 등으로 지급
․ 성과공유 · 포상 : 판매성과 우수기업간 입점지원 결과 발표 PT,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공유·

포상 경진대회 실시 (연말 1회)

 

   나. 심화교육 ․ 멘토링 : 입점지원 플랫폼별 마케팅기법, 셀링 노하우 등 후속 심화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주당 교육 2회, 멘토링 1회)

< 심화교육·멘토링(안) : 입점지원기업 차수별 실시 >
구분 커리큘럼 비고

(1) 교육 6주 입점지원 플랫폼별 심화교육
아마존, 쇼피 등 참여기업 수요가 높은 
플랫폼 중심의 스킬업 심화과정

(2) 멘토링 6주
플랫폼별 전문셀러와의
그룹 멘토링 과정 운영

- 상품 리스팅, 최신 마케팅 기법
- 파워셀러 노하우 공유
- 입점지원 애로해결 Q&A 등

   다. 사후관리 : 참여기업 대상 홍보마케팅, 무역실무 지원, 수출컨설팅, 공동마케팅, 
인콰이어리 제공 등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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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7월 말(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비즈코리아 사이트(kr.gobizkorea.com))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③ 메인페이지 중간에 있는 
‘온라인수출 기업화사업’ 배너 클릭 → ④ 화면 상단 ‘신청하기’ 클릭  → ⑤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은 신청정보 입력 후 최종 단계에서 기업 공인인증서로 동의를 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 문 의 처
중진공 온라인수출처 김영준 과장, 김다혜 사원
  ◦ 전화번호 : 02-2130-1482 / 02-2130-1485
  ◦ 이메일 주소 : sarchery@kosmes.or.kr / dh776@kosmes.or.kr
  ※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 gobiz@gobizkorea.or.kr)

http://kr.gobizkorea.com
mailto:sarchery@kosmes.or.kr
mailto:dh776@kosmes.or.kr
mailto:gobiz@gobiz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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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판로개척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20년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사화사업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사화 지원사업입니다. 
※ 긴급 지사회 지원사업 : 대구시 입국제한 확대로 해외비즈니스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3

개월간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마케팅 업무 수행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해외출장이 어려운 국가의 현지 마케팅이 필요한 중소, 중견기업
- 신청기간 : 수시(현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한국인 입국금지 등 해외출장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대면수행이 불가피한 

해외마케팅 업무를 현지 무역관 전담직원이 긴급대행
필수 거래선 관리, 샘플 시연 상담, 전시·상담회 참가지원 등

- 사업기간 : 3개월,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추가 연장 가능
- 참가비 : 75만원(부가세포함)
  ※ 4. 10.(금)까지 신청분 중 해당 무역관 수용 후 협약체결건에 한해 수수료 75만원 

전액 대구시 지원(기업당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가능 무역관 : 외교부 발표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1. 입국금지, 2. 격리조치, 

3. 검역강화)소재 무역관

■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서 이메일
(moouuk@kotra.or.kr) 로 발송

→ 기업애로사항 등 정보조사
무역관 검토 후 수용여부 결정 → 지사화 협약 체결 및 업무 시작

■ 필요서류 
- KOTRA 긴급 지사화(단기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사업신청서
- 수출용 홍보자료(국영문 브로슈어, 제품사진)

mailto:moouu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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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사업안내 바로가기 :
   http://www.kotra.or.kr/kh/about/KHKINY130P.html?SEQ=8037&EVENTID=8037  
   하단의 첨부파일 중 1. KOTRA 긴급지사화 사업신청서(엑셀) 다운로드 및 작성  
↓
2) 작성한 신청서, 국영문 브로슈어, 제품사진을 첨부하여 
   이메일(moouuk@kotra.or.kr)로 송부

■ 문의처 
   1) 관세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KOTRA 유망기업팀 - 02-3460-7425, 7438

대구경북 KOTRA지원단 대리 진예림 053-659-2251
대구시 국제통상과 주무관 김귀숙 053-803-3293

mailto:moouu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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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판로개척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체공급처 및 애로해소 지원안내 (바이어 발굴,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대체공급처 및 애로해소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대체공급처 발굴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
     ※ 국내판매를 위한 단순 완제품 수입처 조사는 제외하며, 향후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 및 원부자재 공급처 발굴 지원 서비스
     ※ 중국으로부터 공급이 불가하게되어 피해를 받아 실제 대체공급처 발굴이 시급한 

기업의 참여를 요청, 재고가 충분하나 단순히 미래를 위한 공급처 리스트 확보 
목적의 신청은 지양 요청

- 대체바이어 발굴 지원
   · 지원대상 : 계약완료 후 중국 바이어에게 선적 예정되어 있는 물품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유통기한 만료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 재고를 제3국으로 
긴급 처분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 신청서 접수 후 해당사항 종합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및 안내 예정
수출계약 완료 후 중국으로 선적을 앞두고 있던 물량에 대해 코로나19 수출이 금지되어 해당 재고물
품을 제3국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지원이 목적으로, 상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적인 바이어 발굴 요청은 유료서비스(해외시장조사-사업파트너연결지원) 이용 권유

-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출장이 취소되거나 바이어 연락두절 등 애로로 인해 

중국 거래처 교신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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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대체공급처 발굴지원 
  1) 희망국가별 5개 이내의 공급처 기업개요, 연락처, 제품사양 등 조사
     ※ 중소중견기업 무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현지활동 지원(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 중소중견기업 50% 할인
     ※ 대체공급처 발굴 후 현지출장 시행시 열린무역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역관에서 

무료로 사무공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대체바이어 발굴지원
  1) 희망국가별 5개 이내의 바이어 기업개요, 연락처, 제품사용 등 조사
     ※ 중소중견기업 무료 
  2) 현장검증 등을 위한 현지활동 지원(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 중소중견기업 50% 할인
     ※ 대체바이어 발굴 후 현지출장 시행시 열린무역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역관에서 

무료로 사무공간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중국 거래처 상담대행 지원 : 중국지역 무역관을 통한 우리기업 거래처 상담대행 및 

교신지원

■ 신청방법 
1) 링크접수(네이버폼) : 
https://form.office.naver.com/form/responseView.cmd?formkey=ZDFjMTI2
ODAtMjM5OC00MTgxLWI4MjMtZTM1NzA4Yzg0MWE2&sourceId=urlshare
※ KOTRA 비회원 기업은 회원가입(기업회원) 후 신청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담당부서 - 02-3460-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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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판로개척 /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속수출허용기간·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연속수출허용기간·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단기수출보험 가입 기업

■ 지원내용
- 주력시장＊ 수입자 앞 책정된 단기수출보험 한도 무감액
  ＊총 33개국(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마카오, 영국, EU 27개국)
- 연속수출허용기간 연장 : 30일 → 60일(선적일 기준 ‘20. 3. 1부터 적용)
- 사고발생통지기한 연장 : 결제기일로부터 1월 이내 → 2월 이내
※ 수출계약의 최초 결제기일부터 60일 이내의 만기연장은 무역보험공사에 통지할 의무 없음
※ 시행기간 : ’20. 4. 9부터 한시적 운영

■ 신청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 유선상담(15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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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분야 / 고용노동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 고용유지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대상 사업주
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
2) 또한,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추진기간 : ’20. 1. 29. ~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조건 :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전체 근로시간 기준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 ~ 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 당해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사업주가 휴업,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3/4(대규모기업 2/3)
  ※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비율 일시적 상향
     · 2020년 2월 1일 ~ 3월 31일 : 75%
     · 2020년 4월 1일 ~ 6월 30일 : 90%
     · 2020년 7월 1일 ~ 7월 31일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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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특별고용지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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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필요서류 
-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손익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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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2) 작성화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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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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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유지(휴업)조치 계획서 작성하기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구고용센터 - 053-667-6006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2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안내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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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용분야 /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4월 16일(목) ~ 4월 29일(수)
■ 공고일자 : 2020년 4월 10일(금)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지원예외 :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 최저임금 준수(2020년 최저임금 시급 : 8,590원)
- 월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일용노동자는 1일 99,000원 이하, 월 10일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취업 외국인, 초단기간 노동자 등)도 지원
  ※ 지원제외 : 고소득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에 인건비 지원받는 사업주,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신청 당시 퇴사자

■ 지원내용 :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9만원(5인 미만 사업장 11만원까지)
   - 단시간 및 일용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코로나19 관련 영세사업장 추가지원 ★
▶ 지원기간 : 4개월 (근무기간 ‘20. 2월 ∼ 5월)
▶ 추가지원액
   -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4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센터
- 지급방법 :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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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용분야 / 국민연금공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지원제외 :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②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ㆍ유치원
③ 정부ㆍ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 입원․격리기간*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된 날까지의 기간
- 지원금액 산정 :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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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접속
‘연금소식’ 클릭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클릭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2)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유급휴가여부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발급 방법>
근무하는 회사, 회사의 요청으로 세무를 관리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목적을 기재한 후 발급
※ 일반 세무서에서는 발급 불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방법 1 : 세무서 방문 및 발급 
방법 2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안내자료 참고

- 사업자 통장사본 1부(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신청방법 
1)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구지역본부 가입지원부 - 053-589-4561 ~ 5
서대구지사 가입지원부 - 053-380-3002, 3

http://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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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고용분야 / 고용노동부

       코로나19예방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입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

기업의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
  ※ 산업의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 특별고용지원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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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유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

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내용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사용횟수에 따름
   - 해당 근로자에 대해 최대 1년간 지원

기준 연간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팩스, 방문접수
   - 접 수 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www.ei.go.kr) → 기업

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 통합장려금

(2017년 이후) → 고용안정
장려금

   - 제출서류 : 
1.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서식2), (서식4)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재택원격근무인프라구축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서류 : 고용센터와 직접 상담 필요
4. 기타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구고용센터 - 053-667-6041

http://www.ei.go.kr
mailto:moouuk@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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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고용분야 / 대구상공회의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근로자 지원용)

■ 접수기간 : 2020년 4월 16일(목) ~ 4월 29일(수)
■ 공고일자 : 2020년 4월 10일(금)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100인 미만 무급휴직 사업장 근로자(고용보험가입자)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여행업, 관광․숙박업, 운송업, 공연업) 우선 

등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근로자 우선 지원 
  ※ (지원제외) 기초생활수급자,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업수당 지급자, 

고소득자(월 8,752천원 또는 연 7,000만원 이상)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종
  ※ 무급휴직 대상기간 : 2020년 2월 23일(일) / 코로나19 심각단계일 ~ 3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일 2.5만원, 2개월 최대 100만원(계좌입금)
■ 지원절차

신청
(사업주 또는 근로자) → 대상여부

심사 →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우편신청
- 방문신청 : 대구지역(대구콘서트하우스 등 9개소)

■ 신청서류
1. 신청서(소정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근로자 동의 및 사업주 확인) 등

■ 추진일정
- 2020년 4월 10일(금) : 시행공고
- 2020년 4월 16일(목) ~ 4월 29일(수) : 1차 신청 · 접수
- 2020년 5월 11일(월)경 : 심사 및 지급
  ※ 2차 신청 · 접수 : 1차 신청 및 지급상황 고려하여 추후 결정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 053-803-3703
대구상공회의소 - 053-22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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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흥원 지원사업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국내 안경 B2B몰(아이엔샵) 입점업체 기본 수수료 면제 이벤트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안경 B2B몰(아이엔샵) 입점업체 
기본 수수료 면제 이벤트입니다. 

■ 시행기간 : 2020년 3월 1일 ~ 5월 31일 (3개월간)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지원대상 : 아이엔샵 입점업체(사이트 주소 : www.eyenshop.com)
  ※ 신규회원 및 기존회원 모두 혜택 가능
- 지원요건 : 국내 안경기업
  ※ 300여개 입점업체, 6,000여개 안경원, 20,000여개 상품 보유!

■ 지원내용
- 기본수수료 면제(2020년 3월 ~ 5월)
  · 위탁입점 업체 : 9% → 4% (촬영, 편집, 등록을 대행할 경우)
  · 기본입점 업체 : 5% → 0% (판매업체에서 직접 상품을 촬영하고 등록 할 경우)
  ※ 아이엔샵의 이점
     1) 미수금 없는 거래   2) 전국 안경원 무료홍보   3) 영업비용 절감
     4) 촬영·등록 지원   5) 모바일(앱) 서비스 제공 6) 가상착용 스마트피팅앱 지원

■ 신청방법 
- 입점업체 자동 신청 및 수수료 일괄 변경
  ※ 아이엔샵 입점신청 방법(서식 1, 2 참조)
    1) 입점신청서·동의서 작성
    2) 입점신청서·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메일 송부(dal@koia.or.kr)
    3) 서류검토(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4) 계약서 작성(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 입점 신청업체)
    5) 입점업체 회원가입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백성열 사원 053-350-7855 bsy561@koia.or.kr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정하 팀장 053-350-7851 dal@koia.or.kr

http://www.eyensh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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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아이엔샵 입점신청서 
 www.eyenshop.com
※ 미수금없는 거래 / 반품없는 거래 / 전국안경원 무료홍보 / 영업비용 절감 / 촬영. 등록 지원 / 무료가입

업체명

대표자 담당자 / 직위                  /

핸드폰 Fax

E-mail

고객응대 연락처

교환/반품 주소

브랜드

□ 수수료 선택 (가입비 무료)                                                 ☑ 해당사항에 
체크하세요.
   5% 기본(판매업체에서 상품 촬영, 등록) □

   9% 위탁(촬영, 편집, 등록 대행) □

□ 입점 품목                                                              
  안경류(도수용,선글라스,고글등) □   디스플레이 및 관련용품 □

  광학기기 □   부품 및 소재 □

  콘택트렌즈 □   안경 및 선글라스용 렌즈 □

  기타(                           ) □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신청방법 : 입점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을  판매업체 온라인 회원가입시 이미지 업로드 해주세요.
□ 문    의 :  Tel. 053.350.7851 / E-mail. dal@koia.or.kr  

mailto:dal@ko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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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입점업체 운영규정 동의서
① 철저한 재고관리
 ž 부주의한 재고관리로 인하여 타 업체 주문 상품까지 취소되는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입점업체는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한 타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력한다.

② 배송관리
 ž 배송 전 반드시 모델과 수량, 불량 유무를 확인하고 발송 후에는 반드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한다. 
 ž 2일 이상 배송 지연시 안경원에 통보한다. 

③ 반품처리
 ž 반품상품 수령시 아이엔샵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빠른 환불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④ 적정한 도매가격 책정
 ž 판매상품에 대한 가격책정은 반드시 안경원의 마진을 고려한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⑤ 온라인 소비자 판매
 ž 등록된 상품이 온라인 소비자 판매하는 경우 아이엔샵 상품등록 설명상단에 “온라인 000몰에 000

원에 등록하여 판매중”이라는 문구 표기(20포인트 이상).
 * 같은 가격 또는 이하로 판매한 경우 구매기간 관계없이 구매안경원이 원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구

매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⑥ 수입품 또는 위탁판매 제품
 ž 수입품 또는 위탁판매를 제조사 승낙 없이 등록 또는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업체(입

점업체)회원에서 탈회 되며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판매업체(입점업체)가 부담한다. 

⑦ 세금계산서 발행
 ž 매월초 8일~9일은 세금계산서 발행(휴일이면 전 일). 출장 중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업

체는 필히 아이엔샵으로 통보한다. 정산금입금은 월정산이며 매월 15일 이내로 한다.
   
   위의 내용으로 인하여 고객불만 2회 이상 접수시 업체 홍보지원이 제한되고 
   5회 이상 접수 또는 1년이상 상품 업데이트가 없을시 아이엔샵 판매가 중단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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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진흥원 지원사업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체 장비이용료(시험분석료) 할인

■ 지원사업 안내
이 사업은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체 장비이용료
(시험분석료) 할인 지원입니다. 

■ 시행기간 : 2020년 3월 11일 ~ 5월 31일
   ※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간 내 횟수 무제한

■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시험분석의뢰 업체 일체

■ 지원내용
- 책정이용료의 20% 할인 적용

■ 필요서류
- 시험의뢰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방법 1 : 세무서 방문 및 발급 
방법 2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안내자료 참고

■ 신청방법 
- 시험분석 의뢰절차
  1) 상담(시험분석 담당자와 상담)
  2) 접수(방문 또는 우편접수)
  3) 시험수수료 납부(진흥원 규정에 따른 시험분석 수수료)
  4) 시험분석 진행(약 5일 이내 진행 단, 시험항목에 따라 분석기간 상이)
  5) 성적서 발급(방문수령 또는 착불 운송)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보미 연구원 053-351-8673 bmk1676@koia.or.kr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김해리 연구원 053-351-8960 harry@koia.or.kr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정지영 연구원 053-351-8679 jjy1202@koia.or.kr

■ 시험의뢰서 다운로드 안내
1) (재)한국안광한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http://www.koia.or.kr/

http://www.ko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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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안내] - [시험/측정장비] - [시험의뢰절차] - [시험의뢰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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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각종 서류발급 절차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1)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https://edi.nhis.or.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전체서식’ 클릭

↓
4) EDI 서브스창에서 ‘받은문서’ 클릭 → ‘4대보험 고지(산출) 내역서(개인별내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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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험료 산출내역조회에서 ‘건강보험’ 클릭 → 검색 → ‘산출내역(개인별조회)’ 클릭

 

↓
6)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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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각종 서류발급 절차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1)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
2) 회원가입 및 사업장 로그인
↓
3) 사업장 주요서비스 – 보험료 산출내역조회

↓
4) 고지년도 검색

 

↓
5) 산출내역(개인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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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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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각종 서류발급 절차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국세)납세증명서발급 안내자료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민원증명’에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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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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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 안내자료

1) 민원24(https://www.minwon.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클릭



- 74 -

↓
4) ‘신청하기’ 클릭

↓
5) 정보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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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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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각종 서류발급 절차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조회/발급’에서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클릭
↓
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중 선택 후 / 구분의 [매출] 해당항목 선택
↓
5) 연도와 기수를 선탁한 후 작성일자 항목 선택
↓
6) 조회하기 
↓
7) 명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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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각종 서류발급 절차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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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인적사항, 수령방법, 신청내용 기입 후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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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각종 서류발급 절차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방법 1 : 고객센터(1577-1000) 통화 및 팩스 발급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필요

■ 방법 2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1) 공인인증서 로그인
   ↓
   2)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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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프린트’, ‘팩스’ 중 선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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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각종 서류발급 절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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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작성

↓
5)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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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각종 서류발급 절차

       사업자등록증     

■ 결정사항 1(과세사업자 OR 면세사업자)
   - 대부분 과세사업자
   - 농축수산물 거래, 학원, 주택임대사업 등은 면세사업자

■ 결정사항 2(일반과세자 OR 간이과세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과세사업자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사업장별)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공급대가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

세액공제
및 환급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불가능(영수증 교부는 가능)

예정신고의무
예정신고의무 있으나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함(예정고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생략)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규정 없음

납부의무면제 규정 없음
과세기간 단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재고매입세액은 면제되지 아니함)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1 : 세무서 방문 및 발급
   1)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시), 사업허가증, 사

업등록증 사본(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 2 : 국세청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신청/제출’에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또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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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자 등록신청’ 기입

   ↓
   5)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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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각종 서류발급 절차

       사업장현황신고서

■ 사업장현황신고란?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

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 납세편의 등을 위해 신고대

상에서 제외
      1)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

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발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신고/납부’, ‘일반신고’에서 ‘사업장현황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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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step 2. 제출내역’ 클릭
   ↓
   5) 제출내역 조회 입력
   ↓
   6) ‘조회하기’ 클릭
   ↓
   7)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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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각종 서류발급 절차

       소상공인확인서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접속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http://sminfo.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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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EP03 신청서 작성’ 클릭

  ↓
  4) ‘전체동의’ 클릭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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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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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확인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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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각종 서류발급 절차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http://total.kcomwel.or.kr/main.do) 접속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정보조회’에서 ‘보험료정보 조회’ 클릭

↓

4) 보험년도, 사업장 선택 후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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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각종 서류발급 절차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My NTS 클릭

↓
4) 세금신고내역 → 원천세 →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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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서보기’ 클릭

↓
6) 일괄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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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각종 서류발급 절차

        주민등록표등본(초본) 

1) 민원24(https://www.minwon.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클릭

↓
4)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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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보입력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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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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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각종 서류발급 절차

        표준재무제표증명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 필수
↓
2) 공인인증서 로그인
↓
3) ‘민원증명’ 클릭

↓
4) ‘민원증명발급신청’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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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내용, 수령방법 작성

↓
6)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 출력

 


